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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ly, in Korea, lower and upper tier qualifying quantities of the 97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have been designated. The information 
on the submission of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lan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handling volume is above or below the lower or upper qualifying quantity. 
Because the criteria of the lower and upper qualifying quantities of substance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re not stipulated in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 criterion through significance verific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se qualifying quantities are related to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toxic 
concentration endpoint, and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Finally, by 
comparing the risk categorization of the GHS, endpoint, and NFPA, it was evaluated 
whether the circulation-volume-based risk categorization of the substance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that are in the top 13 is appropriate. The qualifying quantities 
of benzene, toluene, and sulfuric acid needed to be adjusted upward, while those of 
methyl alcohol and ammonia were adjusted downward from the current qualifying 
quantitie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quantified criterion that fully reflects the domestic 
situations in Korea and various indicators such as toxicity,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irculation volume for the qualified criterion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The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an efficient system by systematizing the 
criterion for qualifying quantity.
Key Words :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lan, Substance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Upper and lower tier qualifying quantity, GHS, NF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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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학물질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약 45,000종 이상이 유통되고 

매년 약 300~400종이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현대사회에서 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편

리함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공헌1)을 한

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학제품 출하 규모 세계 7위 수

준의2) 고도 산업화 사회로 화학 사고 규모와 유형 또

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 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인체

와 환경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피해도 지속해서 증가3,4)

하고 있다.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를 시작으

로 화학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사후관

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5), 화관법상 유해

화학물질 중 하나인 사고대비물질은 화학 사고가 발생

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한 물질을 지정6)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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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이후 사고대비물질을 하위규정수량 이

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

출해야 하며, 이는 위해관리계획서7)와 장외영향평가서

를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규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설되었다. 더불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대

상 및 작성기준을 결정하는 하위규정수량(LT, Lower 
tier) 및 상위규정수량(UT, Upper tier)8)이 물질별로 발

표되었다.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이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

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뜻하는 최대보유량(C)과 하위 및 

상위규정수량 비교하여 면제, 1군 그리고 2군으로 구

분한다.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하위규정

수량보다 적으면 면제 대상이고, 1종 이상이 상위규정

수량 이상이면 1군으로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

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 비상대응계획과 지역사회 고

지 등을 포함한 외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반면 1종 이상이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

정수량 미만이면 2군으로 분류되며 1군 제출 서류 중 

외부 비상대응계획의무는 제외된다6). 
유럽의 Seveso III Directive(이하 Seveso III)9)는 화학

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을 적용한 CLP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EC)No. 1272/2008)을 

도입10)하여 2012년에 개정되었다. Seveso III의 규정수량

(Qualifying quantity)은 Schedule 1 Dangerous substances
에서 지정하고 있다. Part 1(Categories of dangerous 
substances)은 GHS 유해성 구분(Hazard categories)에 따

른 UT와 LT가 할당되어있고, Part 2(Named dangerous 
substances)는 규정된 48종 화학물질군에 대해 UT와 

LT가 지정9)되어 있다. 즉, Seveso III는 화학물질을 유해

성 구분에 근거하여 UT(Upper-tier requirements)와 LT 
(Lower-tier requirements)로 차등 관리하는 제도11)이다. 

다시 말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유럽 Seveso 
III는 규정수량을 두고 면제,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유사 제도로 산업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화학 사고의 발생위험과 피해 정도가 클수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12)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화학물질의 위험도(Risk)는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

(Hazard)과 취급량 또는 취급공정에 따라 달라진다.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 기준정립은 화학물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어 경제적 효율로 이어질 것이다13).
본 연구는 97종 사고대비물질의 위험도와 규정수량

과 관계 파악을 위해 영향 요인인 GHS 영향점수, 독성 

농도 끝점값, NFPA 지수와 국내 유통량을 통해 유의

성 검증을 하였다. 현재 사고대비물질 하위 및 상위규

정수량에 대한 기준(Criteria)이 화관법상 규정되어 있

지 않기에 본 연구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기준을 정립

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사고대비물질의 상위 및 하위규정수량

본 연구에서 연구된 사고대비물질 97종과 사고대비

물질별 규정수량은 2021년 4월 1일 자 신설된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를 기준으로 하였다. 

2.2. 상위 및 하위규정수량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상위 및 하위규정수량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 중 GHS 영향점수, 독성 농도 

끝점값, NFPA 지수와 유통량을 선택하였다.
Sevoso III의 Schedule 1 part 1의 위험물질 범주

(categories of dangerous substances)9)는 GHS 구분을 활

용하여 LT 및 UT를 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

를 반영하여 GHS 영향점수를 하나의 영향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에 관한 기술지침(2021.6 개정) (이하 사고시나리오 기

술지침)’에서 언급된 독성 농도 끝점값은 영향 범위를 

결정하는 값으로, 비상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근로자와 

시민들의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을 위

해 사용되는 것이다14,15). 따라서 이 값을 상위 및 하위

규정수량을 판단하는데 또 다른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

였다.
NFPA 코드는 ‘2019년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라인16)’에 사고대비물질 별로 표기된 하나의 정보로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수치화하여 위험도를 개략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이다. 따라서 이 

값도 영향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추가로, 국내 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

내 유통량을 활용하였다. 국내 대량 유통량 물질은 상

대적으로 소량 유통량 물질보다 가중치를 더 둘 필요

가 있으므로 유통량도 영향 요인 중 하나로 보았다. 

2.2.1. GHS 영향점수

GHS는 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등 16개 물리적 

위험성(Physical hazards), 급성독성과 발암성 등 14개 

건강 위험성(Health hazards)과 수생 환경 유해성 등 2
개 환경 유해성(Environment hazards)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1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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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해 지정된 GHS 구분17)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Table 1. Scoring of minor GHS impact score 

GHS category GHS impact score

3.2. Skin Corrosion/Irritation
1(1A, 1B, 1C) 2 -

2 1 -
3.3. 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1 2(2A, 2B) -
2 1 -

3.4. Respiratory Sensitization
1(1A, 1B) - -

2 - -

3.4. Skin Sensitization
1(1A, 1B) - -

1 - -

3.5. Germ Cell Mutagenicity
1A, 1B 2 -

2 1 -

3.6. Carcinogenicity
1A, 1B 2 -

2 1 -

3.7. Reproductive Toxicity
1A, 1B 2 a1

2 1 1
3.9.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Repeated Exposure
1 2 -
2 1 -

4.2. Hazardous to the Ozone 
Layer

1 - -
1 - -

a1: Effects on or via Lactation

GHS 유해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사고

대비물질의 GHS 영향점수(IS, Impact score)를 산정하

였다. 사고대비물질 정의와 관련이 있는 모든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중 급성독성과 그 외 관련된 일

부 구분, 수생 환경 유해성 급성 및 만성 구분을 GHS 
주(Major) 구분으로 하고, 나머지를 GHS 부(Minor) 구분

으로 나누었다. GHS 주 구분에서 신호어(Signal word)가 

위험(Danger)이면 영향점수를 7에서 4점을, 경고

(Warning)면서 그림문자가 감탄부호 외이면 3점을, 경
고면서 그림문자가 감탄부호이거나 없는 경우는 2점을 

부여하였고, 신호어가 없으면 영향점수를 1점으로 하

였다. 반면, GHS 부 구분은 신호어가 위험이면 영향점

수를 2점으로 경고면 1점을 주었다. 
Table 1과 2를 기준으로 97종 사고대비물질 영향점

수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인화성 가스 구분 1, 고

압가스 구분 2, 급성독성 경구 구분 3, 급성독성 경피 

구분 3, 급성독성 흡입 구분 2, 피부부식성/자극성 구

분 1, 피부과민성 구분 1, 발암성 구분 1로 구분되고17), 
각 구분당 영향점수가 5, 3, 4, 4, 6, 2, 1, 2점으로 최종 

GHS 영향점수가 27점이다. 
클로로술폰산, 헥사민, 질산칼륨, 질산나트륨이 4점

으로 가장 낮은 값을 가졌고 암모니아가 36점으로 가

장 높은 점수로 계산되었다.

Table 2. Scoring of major GHS impact score 

GHS category GHS impact score

2.1. Explosives
a1 1.1 1.2 1.3 1.4 1.5 1.6
7 6 5 4 3 4 1

2.2. Flammable Gases
1 2 b2 - - - -
5 2 5 - - - -

2.3. Aerosols
1 2 3 - - - -
5 3 3 - - - -

2.4. Oxidizing Gases
1 - - - - - -
5 - - - - - -

2.5. Gases under Pressure
c3 d4 e5 f6 - - -
3 3 3 3 - - -

2.6. Flammable Liquids
1 2 3 4 - - -
5 4 3 2 - - -

2.7. Flammable Solids
1 2 - - - - -
5 3 - - - - -

2.8. Self-Reactive Substances and 
Mixtures

A B C D E F G
7 6 5 4 3 3 1

2.9. Pyrophoric Liquids
2.10. Pyrophoric Solids

1 - - - - - -
5 - - - - - -

2.11. Self-Heating Substances 
and Mixture

1 2 - - - - -
5 3 - - - - -

2.12. Substances and Mixtur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2.13. Oxidizing Liquids
2.14. Oxidizing Solids

1 2 3 - - - -

5 4 3 - - - -

2.15. Organic Peroxides
A B C D E F G
7 6 5 4 3 3 1

2.16. Corrosive to Metals
1 - - - - - -
3 - - - - - -

3.1. Acute Toxicity-Oral, Dermal
1 2 3 4 - - -
5 4 4 2 - - -

3.1. Acute Toxicity-Inhalation
1 2 3 4 - - -
7 6 5 2 - - -

3.8.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Single Exposure

1 2 3 - - - -
5 3 2 - - - -

3.10. Aspiration Hazard
1 2 - - - - -
5 3 - - - - -

4.1. 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Acute

1 - - - - - -
3 - - - - - -

4.1. 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Chronic

1 2 3 4 - - -
3 1 1 1 - - -

a1: Unstable Explosive, b2: Pyrophoric Gas, c3: Compressed Gas, 
d4: Liquefied Gas, e5: Refrigerated Liquefied Gas, f 6: Dissolved Gas

2.2.2. 독성 농도 끝점값

사고시나리오 기술지침에는 화학물질 별 독성 농도 

끝점값(Toxic Concentration Endpoint, 이하 끝점값)이 

기술되어있다. 해당 지침의 끝점 기준 적용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97종의 끝점값을 구하였다. 
끝점값 단위가 mg/m3이면 산업안전보건공단18) 물질안

전보건자료 분자량을 이용하여 ppm으로 단위환산을 

하였다. m-크레졸,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 플루오르화

수소,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및 디실란의 5가지 

물질은 ERPG(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2, 
AEGL(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2, PAC(Pro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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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Criteria)-2 및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의 기준치가 없어 GHS 구분을 활용하

여 끝점값을 유추하였다. 
끝점값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독성이 높은 물질로 

97종 중 사린이 0.006 ppm으로 가장 낮은 값으로 염화

비닐이 5,000 ppm으로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 

2.2.3. NFPA 지수

화학물질의 유해성 지표 중 하나인 미국화재방재협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지수는 건강, 
화재폭발과 누출 관련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Nh(건강 

지수, Health), Nf(인화성 지수, Flammability)와 Nr(반응성 

지수, Reactivity)로 구분되며19), 높은 순으로 4단계부터 

0단계로 나뉜다. 본 연구는 2019년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

이드라인에 기술된 NFPA 코드16)를 활용하였다.

2.2.4. 유통량 

유통량 조사는 화관법 제 10조 및 환경부 고시 제

2019-96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 2년 실시한다. 유통량은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값으로 화학물질의 전체적인 생산현황과 

소비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12). 본 연구는 2018년 화

학물질 통계조사자료20)의 유통량 결과를 활용하였다. 

2.3. 위험도 구분화

97종 사고대비물질의 상위와 하위규정수량을 각각 

고, 중,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군 별로 GHS 영향점수, 
끝점값과 NFPA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

교평가 하였다. 
유통량 상위 13종 물질에 대해서는 Table 3과 같이 

위험도에 따라 영향 요인인 GHS 영향점수, 끝점값과 

NFPA 지수의 위험군을 결정하고, 상위 및 하위규정수

량의 위험군와 비교하여 적절한 위험군에 속하는지 상

대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GHS 영향점수는 최저 4점 최대 36점 평균 15.5점 표

준편차 6.9점으로 나왔다. 3개 위험군으로 나누기 위하

여 10점 이하, 21점 이상, 그 사이 값으로 3개 위험군

으로 나누었다. 끝점값은 1 ppm 미만 1000 ppm 이상 

나와 10배수 기준으로 5개 위험군으로 나누었다. 화재

와 반응성을 합친 NFPA 지수는 최소 0 최대 7점 평균 

3.4점 표준편차 2.0점으로 나왔다. 이를 반영하여 2점 

이하, 5점 이상, 그리고 그 사이 값으로 3개 위험군으

로 나누었다. 이들 위험도는 유통량 상위 13종 사고대

비물질의 상위 및 하위규정수량 위험도와 비교하는 데 

사용되었다. 

Table 3. Categorized qualifying quantity of KR LT and UT and 
impact factors based on the risk 

Risk 
category KR LT† KR UT† GHS impact 

score Endpoint NFPA 
(F+R)

Super high 
risk _ _ _ <1ppm _

High risk 0.2
0.3

1
1.5
2
3

≥21, < 36 ≥1ppm, 
<10ppm 5, 6 7 

Middle 
risk 

0.4
0.6
1
2

10
20
40
60

≥11, ≤20 ≥10ppm, 
<100ppm 3, 4 

Low risk 
4
5
8
12

200
400 ≤10 ≥100ppm, 

<1,000ppm 0, 1, 2

Super low 
risk _ _ _ ≥1,000ppm _

†KR LT and KR UT: Qualifying quantity of lower tier and upper tier of ‘the 
Substance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unit: ton)

2.4. 통계분석

사고대비물질 97종의 상위 및 하위규정수량을 각각 

고, 중, 저위험군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GHS 영향점수, 로그 변환한 끝점값, 
NFPA 지수중 화재와 반응성을 합친 값과 건강, 화재 및 

반응성 모두 합한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
를 통해, 각 영향 요인들이 하위 및 상위 규정수량과 연관

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ANOVA 분석결과 유의

한 경우 사후 검정(p-tukey)을 하였다. 끝점값은 등분산성

에 어긋나 로그변환 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JAMOVI 
통계프로그램(version 1.6.23)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사고대비물질의 위험도 구분화 

하위와 상위규정수량 평균과 표준편차가 p=0.00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Fig. 1. Relationship between KR LT category and LT qualifying 
quantity (Left), KR UT category and UT qualifying quantity 

(Right). The y-axis is mean of tonnage and error bars are 

95% confidence interval (unit: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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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수량에서는 모든 구분에서 p=0.001에서 유의하

게 나왔다. 상위규정수량은 고와 중위험군에 p=0.003, 중
과 저위험군과 고와 저위험군에서는 p=0.001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왔다. 하위와 상위규정수량 모든 구분 간에 유

의하게 차별되는 구분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3.2. GHS 영향점수와 독성 농도 끝점값

GHS 영향점수와 하위 및 상위규정수량의 고, 중, 저 

3단계 위험군과 비교하였다. 하위규정수량은 유의수준 

p=0.016에서 유의하게 나와 사후검정을 하였다. 사후 

검정(p-tukey)결과 중과 저위험군 사이에서만 p=0.014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목할 점은 하위규정

수량에서 GHS 영항점수가 고위험군보다 중위험군에

서 크게 나왔다. 즉, 하위규정수량에서 중위험군 중 

GHS 영향점수가 21점 이상인 고(High) 유해성 물질이 

14개이지만, 고위험군에서 고 유해성 물질이 6개로 중

위험군보다 고위험군에서 적기 때문이다. 반면, 상위규

정수량은 p=0.844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Fig. 2. Relationship between KR LT and UT category with GHS 
impact score (Left), KR LT and UT category with log valued of 

endpoint (Right). Error bars are 95% confidence interval. 

 
로그 변환한 끝점값도 하위 및 상위규정수량 3단계 위

험군과 비교하였다. 하위규정수량은 유의수준 p=0.001에
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사후검정

(p-tukey)결과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사이에서만 p=0.001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이한 점은 하위규정

수량에서 중위험군의 로그 변환한 끝점값이 저위험군 값

보다 크게 나왔다. 중위험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수량에서 독성 종말점이 100ppm이 넘는 물질이 18
개지만 저위험군에서 2개다. 즉, 숫자가 작을수록 큰 독

성을 의미하는 끝점값을 기준으로 하면, 중위험군보다 

저위험군이 더 큰 독성을 갖는 것으로 나왔다. 상위규정

수량은 p=0.001의 유의수준으로 유의하게 나와 사후검정

을 하였고, 고와 중위험군과 고와 저위험군 사이에서 각

각 p=0.027과 p=0.002를 보이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상위규정수량과 로그 변환한 끝점값 관계에서 고에

서 저로 위험도가 감소할수록 로그 변환한 끝점값이 커

지면서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다.

3.3. NFPA 지수

NFPA 지수와 하위 및 상위규정수량 3단계 위험군과 

비교하였다. 화재와 반응성을 합친 NFPA 지수중 하위

규정수량에서 p<0.001로 유의한 값을 보여 사후검정

(p-tukey)을 하였다. 고와 저위험군과 중과 저위험군에

서 p<0.001로 유의하게 나왔다. 반면 상위규정수량에

서는 p=0.105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 3. Relationship between KR LT category with NFPA Score 
(Left), KR UT category with NFPA Score (Right). Error bars are 

95% confidence interval. 

건강, 화재와 반응성을 모두 합한 값의 하위규정수

량은 p=0.001에서 유의하게 나와 사후검정(p-tukey)을 

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고와 저위험군에서 p<0.001로, 
중과 저위험군에서 p=0.003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상
위규정수량에서 p=0.013으로 유의하게 나와 사후검정

을 하였고, 고와 중위험군에서만 p=0.013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하위규정수량과 NFPA 지수 관계는 고

에서 저로 위험도가 감소할수록 NFPA 지수가 작아지

면서 관련성 있음을 나타내었다.

3.4. 고찰

사고대비물질 97종은 2018년 32,666천톤이 유통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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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중 상위 13종은 28,352천톤이 유통되어 전체 유통

량의 약 86.8%를 차지하였다. 유통량 상위 13종에 해

당하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하위 및 상위규정수량과 

유통량을 포함하여 영향 요인(GHS 영향점수, 독성 농

도 끝점값, NFPA 지수)과 관계를 알아보았다.
Table 3에 따른 영향 요인 위험도와 유통량 상위 13

종 물질의 상위 또는 하위규정수량의 위험군과 비교하

였다. 하위기준수량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면제

와 제출을 가르는 기준이다. 따라서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고 Fig. 3에서 하

위규정수량 위험군과 화재와 반응성을 합한 NFPA 지
수 사이에 관련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위규정수량의 위

험군과 NFPA 지수 위험군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상위

기준수량은 1군과 2군을 나누는 기준으로 1군이면 외

부비상대응계획 작성 및 지역사회 고지 의무가 추가된

다. 따라서 상위기준수량은 지역사회 대피와 관련 있

다고 판단하며 Fig. 2에서 상위규정수량과 로그변환한 

끝점값과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나 상위규정수량의 위

험군과 끝점값 위험군과 비교하였다.
첫째, 벤젠은 총 사고대비물질 유통량의 25%를 차

지하는 대량 유통물질로 국내기준 하위 2톤 상위 20톤
으로 각각 중위험군이다. 끝점값은 저위험군, GHS 영
향점수는 고위험군, NFPA 지수는 중위험군으로 구분

되었다. 끝점값이 저위험군이고 상위규정수량이 중위

험군이어서 상향되어 규정되어 보이지만, 유통량을 고

려한다면 오히려 상향 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NFPA 지수는 중위험군이고 하위규정수량은 중위

험군으로 동일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다만, GHS 영향

점수는 고위험군으로 나와 유해성이 높은 물질로 구분

되고 대량 유통량 물질이므로 하위규정수량의 상향 조

정을 고려한다.
둘째, 톨루엔은 총 사고대비물질 유통량의 16.4%인 

2번째 상위 유통량 물질로 국내기준 하위 2톤 상위 

400톤으로 각각 저위험군과 중위험군이다. 끝점값과 

상위규정수량이 동일한 저위험군, NFPA 지수와 하위

규정수량이 동일한 중위험군이다. 다만 GHS 영향점수

가 중위험군이고 상위규정수량의 유통량을 고려하면 

상위규정수량 톤수를 낮추어 중위험군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황산은 국내기준 하위 5톤 상위 400톤이다. 상

위규정수량이 저위험군이나 끝점값이 고위험군으로 

상위규정수량 톤수를 낮추어 중위험군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고려한다.
넷째, 메틸알코올은 국내기준 하위 2톤 상위 400톤

이다. 하위규정수량이 중위험군이고 NFPA 지수가

Table 4. The substance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their various impact factors corresponding to the top 13 

circulation volume 

Chemical 
name

Circulation 
Volume

KR 
(1,000 ton) End

point 
GHS 
IS NFPA

1,000 
ton % LT† UT†

Benzene 8,172 25 2
(M)

20
(M)

150
(L)

27
(H)

3
(M)

Toluene 5,356 16.4 2
(M)

400
(L)

300
(L)

12
(M)

3
(M)

Sulfuric acid 2,333 7.1 5
(L)

400
(L)

2.5
(H)

10
(M)

2
(L)

Methyl 
alcohol 2,107 6.5 2

(M)
400
(L)

1000
(SL)

21
(H)

3
(L)

Chlorine 2,043 6.3 4
(L)

20
(M)

3
(H)

21
(H)

0
(L)

Hydrogen 
chloride 1,686 5.2 5

(L)
40
(M)

20
(M)

4
(L)

1
(L)

Vinyl 
chloride 1,579 4.8 2

(M)
400
(L)

5000
(SL)

7
(L)

6 
(H)

Ammonia 1,236 3.8 2
(M)

40
(M)

150
(L)

10
(M)

1 
(L)

Phenol 1,084 3.3 8
(L)

40
(M)

50
(M)

19
(M)

2 
(L)

Nitric acid 994 3 5
(L)

400
(L)

10
(M)

7
(L)

1 
(L)

Ethylene 
oxide 724 2.2 2

(M)
20
(M)

50
(M)

11
(M)

7 
(H)

Acrylonitrile 521 1.6 2
(M)

20
(M)

35
(M)

27
(H)

5 
(H)

Nitrobenzene 517 1.6 5
(L)

40
(M)

20
(M)

10
(M)

3 
(M)

Top 13 28,352 86.8
Total 32,666 100

†KR LT and KR UT: Qualifying quantity of lower tier and upper tier of ‘the 
Substance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SH: Super high risk, H: High risk, M: Middle risk, L: Low risk, SL: 
Super low risk 

저위험군으로 하위기준수량을 톤수를 증가시켜 저위

험군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암모니아는 국내기준 하위 20톤 상위 400톤

이다. 상위규정수량이 중위험군이나 끝점값이 저위험

군이고, 하위규정수량이 중위험군이나 NFPA 지수가 

저위험군이어서 저위험군으로 하향 조정이 가능해 보

인다. 

4. 결 론

본 연구는 사고대비물질 97종의 상위 및 하위규정수

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영향 요인으로 GHS 영향

점수, 독성농도 끝점값, NFPA 지수, 유통량과 연관성 

검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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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GHS 영향점수와 상위 및 하위규정수량과 큰 

관련성은 없다. 본 연구에는 영향점수를 주(Major) 와 

부(Minor) 구분으로 나누어 부여했기에 영향점수를 다

른 방식으로 부여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Fig. 2). 
둘째, 독성 농도 끝점값은 하위규정수량에서 위험도

가 고에서 저위험도로 갈수록 로그 변환한 끝점값의 

평균값이 증가하면서 관련성을 보였다(Fig. 2).
셋째, 화재와 반응성을 합친 NFPA 지수 그리고 건

강, 화재와 반응성과 건강을 합친 NFPA 지수와 상위

규정수량에서 위험도가 고에서 저위험도로 갈수록 

NFPA 지수가 감소하면서 관련성을 보였다(Fig.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기준(Criteria)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물리 화학적 

특성과 국내상황을 반영한 사용량이나 용도와 같은 다

양한 자료21)가 필요하며 여러 기준을 통합하여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유통량을 고려하여 대량 유통

물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결과보다 위험도를 상향 조

정 가능한지 반대로 소량 유통물질은 위험도를 하향 

조정 가능한지 충분한 검증도 필요하다. 더불어, 상향 

및 하향 조정을 고려할 때 앞서 말한 다양한 요인과 더

불어 사회경제적 분석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 산정 기준이 무

엇인가에서 시작되었다. 사고대비물질 97종에 대해 몇

몇 영향 요인을 통해 분석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사고대비물질을 고/액/기체 

성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유의성 검증을 하거나, 요인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여러 요인을 합산하는 등 방

식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영향 요인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점수화하거나 추

가로 다른 요인을 고려한다면 국내 실정에 더 적합한 

상위 및 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한다. 
본 연구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별표 3의 2에서 

언급한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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